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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소재 , '목자궁마을' 동측 인근 위치하는 부동산(토지,건물)로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Ⅱ. 감정평가의 근거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관
계법령의 규정과 제반 감정평가이론 및 기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Ⅲ. 기준가치,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 실시기간
1.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
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2.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4.03.05.임.

3.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에 의거 2024.03.05.자로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에 대한 
개별적인 상황을 조사·확인하였음.

Ⅳ.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감정평가액의 산출의견
1. 부동산의 감정평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장가치의 도출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감정평가 방법
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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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
②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
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
③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
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
④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수익환원법”

2. 본건 토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4조에 의거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
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였음.

3. 본건 건물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5조에 의거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
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을 적용하였음.

4.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하므로, 대상물건은 시장성을지
니는 부동산으로서 본건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다만, 본건 건물은 유사한 거래사례의 포착이나 수익환원법의 적용
이 어려운 점 등의 사유로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합리성 검토를 생략하였음.  

Ⅴ. 감정평가조건
해당사항 없음

Ⅵ. 그 밖의 사항
건물의 일부 증축부분은 이를 감안하여 관찰감가법 병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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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상물건 개요
1. 평가대상 토지

[개별공시지가 : 2023]

기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용도

지역
이용
상황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개별공시지가
(원/㎡)

1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5-4
2,448 대 계획관리지역 공업용 세로(가) 부정형

평지 362,100

※ 평가대상 토지의 형상, 이용상황 및 공법상 제한사항 등에 대한 상세내역은 토지감정평가요항표 참
조.

2. 평가대상 건물
기호 소재지 구 조 용 도 연면적

(㎡)
층수

(지상/지하) 사용승인일

가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5-4
철근콘크리트구조
경량인슈판넬지붕 공장 1278.14 1층/- 1990-12-10

나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5-4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경량철골조 
스라브지붕

공장 1278.14 2층/-
1990-12-10

증축
1993.11.18.
1994.03.25

※ 평가대상 건물의 구조, 이용상황 및 기타설비 등에 대한 상세내역은 건물감정평가요항표 참조.

Ⅱ. 토지가액 산출근거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가. 산출개요
본건 토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평가)에 의거 인근지역내의 용도지역·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공시기준일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로 시점수정하고, 위치, 부근지대상황 및 성숙도, 접근성, 획지의 형태 및 이용상황, 도로 및 
교통상황, 공법상제한상태, 일반수요와 유용성 등의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 가치형성요인을 종합 참작
한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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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교표준지 선정
(1)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공시기준일 : 2024-01-01]
기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교통

형상
지세 지리적위치 공시지가

(원/㎡)

A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5-5
2,583 대

공업용
계관

세로(가)
사다리
완경사

목자궁마을 
동측인근 353,800

(2) 선정사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평가대상토지
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여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음.

다. 시점수정(지가변동률)
- 대상 및 용도지역 및 지가변동내역      

대상기간 대상지역
지가변동률(시점수정치)

용도지역
비고

2024-01-01 ~ 2024-03-05 경기도 김포시 계획관리
2024.01.01 ~ 2024.01.31
2024.01.01 ~ 2024.01.31

누 계(2024.01.01 ~ 2024.03.05)
0.171%

0.171% x 34/31
0.359%( ≒ 1.00359)

1 월 지가변동률 : 0.171%
(1 + 0.00171) * (1 + 0.00171 * 34/31)

※ 기준시점이 속한 월의 지가변동률은 미고시 상태인 경우, 최근 발표된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일수 
안분하여 연장 적용함.

라. 지역요인 비교

기호 표준지기호 지역요인 비고
1 A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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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개별요인 비교
- 개별요인 비교항목 ( 공업지대 )

조건 항목 세부항목 비고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계통 및 연속성
 

접근
조건 교통시설과의 거리

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철도전용인입선

전용부두
환경
조건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자연환경

동력자원
공엽용수 공장배수

지반, 지질 등
획지
조건 면적, 형상 등

면적
형상
고저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조장의 정도
규제의 정도

기타규제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 개별요인 비교치

기호 표준지
기호 가로 접근 자연 환경 획지 택지 행정 기타 소계 비고

1 A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전반적인 개별요인 대등함.

바. 그 밖의 요인 보정
(1) 그 밖의 요인 보정의 근거 및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 [610-1.5.2.5], 국토교통부 및 대
법원판례 등에서 인정되는 점을 근거로 하여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평가사례, 거래
사례와 균형을 유지하고, 인근지역의 지가수준을 적정히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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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사례 및 거래사례
(가) 평가사례

(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
기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용도지역
이용상황

평가목적
기준시점

토지단가
(원/㎡) 비고

선1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
2,133 대 계획관리지역

공업용
제1금융권 

담보
2023-02-28

560,000

선2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
2,583 대 계획관리지역

공업용
제1금융권 

담보
2021-12-29

532,000

선3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
2,529 장 계획관리지역

공업용
제1금융권 

담보
2022-07-12

575,000

(나) 거래사례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용도지역

이용상황 거래시점 토지단가
(원/㎡) 비고

거1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
1,599 대 계획관리지역

공업용 2021-07-07 522,819

기호 거래가격
(원)

재조달원가
(원)

잔존
연수

내용
연수

건물면적
(㎡)

건물가격
(원)

토지가격
(원)

거1 1,099,987,800 550,000 40 40 480 264,000,000 835,987,800

(3)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산정
(가) 산식

사례기준 공시지가액 ＝ 사례가격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기준시점 공시지가액 ＝ 공시지가 × 시점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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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교사례의 선정
평가사례 중에서 용도지역, 이용상황, 감정평가 목적 등에서 가장 유사성이 있는 비교사례1을 선택하
였음.

(다) 비교사례를 기준한 공시지가액

기호 사례
기호

사례단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정단가

(원/㎡)
A 선1 560,000 - 1.01749 1.00 1.00 569,794

㉠ 사정보정

기호 사례기호 사정보정 비고
A 선1 -  

㉡ 시점수정(지가변동률)
사례
기호 기 간 대상지역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시점수정치)

선1 2023-02-28 ~ 2024-03-05 경기도 김포시
계획관리 1.01749

㉢ 지역요인 ( 공업지대 )

기호 사례기호 지역요인 비고
A 선1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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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요인 ( 공업지대 )

기호 사례
기호 가로 접근 자연 환경 획지 택지 행정 기타 소계 요인설명

1 선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전반적인 개별요인 대등함.

(라) 기준시점 공시지가액
표준지
기호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산정단가

(원/㎡)
A 353,800 1.00359 355,070

(마) 평가사례를 기준한 가액과 기준시점 가액과의 보정치
사례기준 단가

(원/㎡)
공시지가기준 단가

(원/㎡)
산출

보정치
569,794 355,070 1.605

(바)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사례
기호

사례기준 단가
(원/㎡)

표준지
기호

기준시점 단가
(원/㎡)

그밖의요인
보정치 비고

선1 569,794 A 355,070 1.60  

상기와 같이 평가사례를 기준한 공시지가액과 기준시점 공시지가액 간에 일정한 격차가 발생하며, 인
근지역내 유사부동산의 평가사례, 거래사례, 현지조사가격수준, 기타 참고자료를 분석하고 본건 감정평
가 목적 등을 종합 참작할 때 아래와 같이 보정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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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토지단가의 결정

기호 표준지
기호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밖의
요인

산정단가
(원/㎡)

적용단가
(원/㎡)

1 A 353,800 1.00359 1.00 1.000 1.60 568,112 568,000

아.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기호 소재지 면적
(㎡)

적용단가
(원/㎡)

금액
(원)

1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5-4 2,448.00 568,000 1,390,464,000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가. 산출개요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나. 비교 거래사례의 선정
(1) 거래사례

기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용도지역

이용상황 거래시점 토지단가
(원/㎡) 비고

거1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
1,599 대 계획관리지역

공업용 2021-07-07 522,819

기호 거래가격
(원)

재조달원가
(원)

잔존
연수

내용
연수

건물면적
(㎡)

건물가격
(원)

토지가격
(원)

거1 1,099,987,800 550,000 40 40 480 264,000,000 835,98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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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사유
본건과 용도지역, 이용상황, 규모, 입지조건 등이 유사하여, 비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위 거래사
례1을 비교 사례자료로 채택함.

다. 토지단가의 산정

기호 사례
기호

사례단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정단가

(원/㎡)
1 거1 522,819 1.00 1.06865 1.00 1.020 569,885

㉠ 사정보정

기호 사례기호 사정보정 비고
1 거1 1.00 선정된 사례는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의 개입이 없는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판단됨

㉡ 시점수정(지가변동률)
사례
기호 기 간 대상지역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시점수정치)
거1 2021-07-07 ~ 2024-03-05 경기도 김포시

계획관리 1.06865

※ 기준시점이 속한 월의 지가변동률은 미고시 상태인 경우, 최근 발표된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일수 
안분하여 연장 적용함.

㉢ 지역요인

기호 사례기호 지역요인 비고
1 거1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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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요인 ( 공업지대 )
조건 항목 세부항목 비고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계통 및 연속성
 

접근
조건 교통시설과의 거리

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철도전용인입선

전용부두
환경
조건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자연환경

동력자원
공엽용수 공장배수

지반, 지질 등
획지
조건 면적, 형상 등

면적
형상
고저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조장의 정도
규제의 정도

기타규제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기호 사례
기호 가로 접근 자연 환경 획지 택지 행정 기타 소계 요인설명

1 거1 1.00 1.00 1.00 1.00 1.02 1.00 1.00 1.00 1.020 획지조건(형상)에서 우등함.

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기호 소재지 면적

(㎡)
적용단가
(원/㎡)

금액
(원)

1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5-4 2,448.00 570,000 1,395,360,000

3. 기타 참고자료
가. 기타 참고자료

(가) 본건 및 인근 토지의 지가수준
지리적위치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교통 최소시세

(원/㎡)
최대시세
(원/㎡) 비고

본건 인근 계획관리지역 공업용 세로(가) 550,000 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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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대상 지역의 경매통계분석
소재지 물건구분 통계조회일 매각건수 매각율 비고

경기도 김포시 대지 2024-02-29 18 68.5 최근1년

4. 합리성 검토 및 토지감정평가액의 결정
가. 각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

구분 시산가액(원) 비고

공시지가기준법 1,390,464,000  

거래사례비교법 1,395,360,000

나.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대상물
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제11조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상부동산의 시산가액을 검토하여 보면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유사하게 산정되고 있으므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됨.

다. 토지감정평가액의 결정
본건은 부동산으로서의 수요성, 환가성, 공시지가와 인근 지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토지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음.
 

구분 토지감정평가액(원) 비고

공시지가기준법 1,390,4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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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건물가액 산출근거

1. 산출개요

건물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건물의 평가)에 의거 구조 · 용재 · 시공의 정도 및 부
대설비 등을 고려한 대상건물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건물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을 
적용하였으며, 감가수정은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정액법을 기준으로 하였음.

2. 재조달원가의 산정

가. 건물 재조달원가 자료집
[출처 : 한국부동산연구원 2022년 기준]

기호 용도 구조 급수 표준단가(원) 내용년수

05-01-05-09 일반공장 철근콘크리트조/평지붕 4 1,008,000 45(40~50)

05-01-06-10 일반공장 철골조 
4.5m이하/철골지붕틀/샌드위치패널 2 711,000 35(30~40)

나. 건물신축단가표
[출처 : 한국부동산원 2022년 기준]

기호 용도 구조 급수 표준단가(원) 내용년수

05-01-05-09 일반공장 철근콘크리트조/평지붕 4 1,008,000 45(40~50)

05-01-06-10 일반공장 철골조 
4.5m이하/철골지붕틀/샌드위치패널 2 711,000 35(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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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준단가

주) 본건 건물에 설치된 전기설비, 위생설비 등 부대설비 내역, 건물의 구조, 재질 및 현상 등을 종합
적으로 참작하여 부대설비 보정단가를 표준단가에 포함하여 산정하였음.

마. 재조달원가

기호 지번 층별 면적(㎡) 구조 용도 표준단가(원)

가 5-4 1층 491.4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공장 700,000

나 5-4 1층 450.45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공장 700,000

나 5-4 1층 40.95 경량철골구조 사무소 500,000

나 5-4 2층 245.7 경량철골구조 일반공장 500,000

나 5-4 2층 49.64 경량철골구조 일반공장 500,000

기호 층별 면적
(㎡) 구조 이용상황 표준단가

(원)
재조달원가

(원)
가 1층 491.4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공장 700,000 700,000

나 1층 450.45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공장 700,000 700,000

나 1층 40.95 경량철골구조 일반공장 500,000 500,000

나 2층 245.7 경량철골구조 숙소 및 사무실 500,000 500,000

나 2층 49.64 경량철골구조 작업실 500,000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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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감정평가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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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가수정

4. 건물가액 산출

기호 층별 면적
(㎡) 구조 이용상황 내용

년수
잔존
년수 잔가율 비고

가 1층 491.4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공장 50 17 17/50  

나 1층 450.45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공장 50 17 17/50  

나 1층 40.95 경량철골구조 일반공장 40 7 7/40  

나 2층 245.7 경량철골구조 숙소 및 사무실 40 7 7/40  

나 2층 49.64 경량철골구조 작업실 40 7 7/40  

기호 층별 면적
(㎡)

재조달원가
(원)

내용
년수

잔존
년수 잔가율 적용단가

(원)
금액
(원)

가 1층 491.4 700,000 50 17 17/50 238,000 116,953,200
나 1층 450.45 700,000 50 17 17/50 238,000 107,207,100
나 1층 40.95 500,000 40 7 7/40 87,500 3,583,125
나 2층 245.7 500,000 40 7 7/40 87,500 21,498,750
나 2층 49.64 500,000 40 7 7/40 87,500 4,343,500

합계 253,585,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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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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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감정평가액의 결정

본건은 부동산으로서의 수요성, 환가성, 공시지가와 인근 지가수준, 토지 및 건물의 특성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공시지가기준법 및 원가법 등에 의한 시산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음.

구분 토지 감정평가액(원) 비고
토지 1,390,464,000  
건물 253,585,675  

제시외건물 57,071,785
기계기구 15,800,000

1,716,921,460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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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일련
번호

면    적  (㎡)

2,448대 계획관리지역 2,4481 경기도 5-4 568,000 1,390,464,000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공장 철근콘크리트조가 " 5-4

경량인슈판넬[도로명주소] 제1호

지붕경기도

단층김포시

491.41층 491.4통진읍 700,000238,000 116,953,200
김포대로2462번

길
x 17/50

141

공장 및 철근콘크리트조나 동소 5-4

사무실 및 및제2호

후생복지 경량철골조

시설 스라브지붕

2층

450.451층 491.4 700,000238,000 107,207,100

x 17/50

철콘조

40.95 500,00087,500 3,583,125

x 7/40

경량철골조

295.342층 295.34 500,00087,500 25,842,250

x 7/40

소  계 \1,644,049,675

(제시외건물)

창고 파이프조ㄱ 동소 5-4

천막지붕

180단층 (180) 450,00078,700 14,166,000

x 7/40

관찰감가

성실감정평가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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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일련
번호

면    적  (㎡)

창고 파이프조ㄴ 동소 5-4

천막지붕

80단층 (80) 450,00078,700 6,296,000

x 7/40

관찰감가

창고 판넬조ㄷ 동소 5-4

판넬지붕

225단층 (225) 400,00070,000 15,750,000

x 7/40

관찰감가

숙소 컨테이너ㄹ 동소 5-4

18단층 (18) 180,000120,000 2,160,000

x 20/30

관찰감가

숙소 컨테이너ㅁ 동소 5-4

18단층 (18) 180,000120,000 2,160,000

x 20/30

관찰감가

숙소 컨테이너ㅂ 동소 5-4

18단층 (18) 180,000120,000 2,160,000

x 20/30

관찰감가

창고 판넬조ㅅ 동소 5-4

판넬지붕

98단층 (98) 400,00070,000 6,860,000

x 7/40

관찰감가

창고 파이프조ㅇ 동소 5-4

천막지붕

95.55단층 (95.55) 450,00078,700 7,519,785

x 7/40

관찰감가

소  계 \57,071,785

합   계 \1,701,121,460.-

이           하           여           백

성실감정평가사사무소



일련
번호

명    칭  (종   류)
구조.규격.형식.용량

제    작    자
제  작  번  호
제작(취득)일자
수입 신고 일자

수량
감  정  평  가  액

비    고
단  가 금    액

기계기구(공작물) 감정평가명세표

SS2-240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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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변전 설비 미상 1 15,800,000 관찰감가15,800,000

Cap' : 22.9kv

전주2본, 각종 전선 및 케이블,

배전반 등 기타 부대시설설비 일체

합       계 \15,800,000.-

이         하          여         백

성실감정평가사사무소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형태 및 이용상태
   (4) 인접 도로상태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SS2-240304-01

Page : 1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소재, "목자궁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는 공장, 단독주택, 전, 답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대체로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업용건부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동측으로 노폭 약 6m 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형, 종합허가과 문의) 가축사육제한구

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병2사단 관할 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협의

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본증명은간혹전산오

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있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지구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

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첨"지적 및 건물개황도"참조.

성실감정평가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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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접 도로상태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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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성실감정평가사사무소



   (1) 건물의 구조            (2) 이용상태           (3) 설비내역
   (4) 부합물 및 종물         (5) 공부와의 차이      (6)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건물 감정평가요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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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의 구조

 

<가>철근콘크리트조 경량인슈판넬지붕 단층건으로서,

외 벽 : 몰탈위수성페인트 마감.

내 벽 : 판넬 등 마감.

창 호 : 샷시 창호임.

<나>철근콘크리트조 및 경량철골조 스라브지붕 2층건으로서,

외 벽 : 벽돌쌓기 및 판넬마감.

내 벽 : 몰탈위수성페인트, 판넬 마감.

창 호 : 샷시 창호임.

 

 

(2) 이용상태

 

공업용으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

 

위생설비,급배수설비 등을 갖추었음.

 

 

(4) 부합물 및 종물

 

별첨"지적 및 건물개황도"참조.

 

 

(5) 공부와의 차이

 

없   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성실감정평가사사무소



   (1) 건물의 구조            (2) 이용상태           (3) 설비내역
   (4) 부합물 및 종물         (5) 공부와의 차이      (6)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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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

성실감정평가사사무소



   (1) 위치 및 부근의 상황          (2) 토지의 상황            (3) 건물의 구조 및 현상
   (4) 기계/기구의 현상             (5) 공작물의 현상          (6) 기타 참고사항

공장 감정평가요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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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부근의 상황

 

대상물건은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소재, "목자궁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는 공장, 단독주택, 전, 답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2) 토지의 상황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대체로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업용건부지로 이용중임.

 

 

(3) 건물의 구조 및 현상

 

<가>철근콘크리트조 경량인슈판넬지붕 단층건으로서,

외 벽 : 몰탈위수성페인트 마감.

내 벽 : 판넬 등 마감.

창 호 : 샷시 창호임.

<나>철근콘크리트조 및 경량철골조 스라브지붕 2층건으로서,

외 벽 : 벽돌쌓기 및 판넬마감.

내 벽 : 몰탈위수성페인트, 판넬 마감.

창 호 : 샷시 창호임.

 

 

(4) 기계/기구의 현상

 

수변전설비로서, 전반적인 관리상태 보통임.

 

 

(5) 공작물의 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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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계/기구의 현상             (5) 공작물의 현상          (6)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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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참고사항

 

임대관계는 미상임.

성실감정평가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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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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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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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물건 전경

가

성실감정평가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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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및 제시외

나2층

성실감정평가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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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내부

대상물건 전경

성실감정평가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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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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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구1

기계기구1

성실감정평가사사무소



1. 저희 성실감정평가사사무소의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오며, 귀 법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4.02.29자 귀 제 『2024타경1120』호로 의뢰하신 『주식회사세광씨앤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세광세라믹) 소유물건(2024타경1120)』건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감정하여

회보합니다.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참    조 :

제    목 :

SS2-240304-01

2024-03-0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법보좌관 박인진

경매7계

감  정  의  뢰  에  대  한  회  보

회   보   서

지
 
시

결

재

·

공

람

선
결

일자
시간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접
 
수

우)21684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1503번길 21 1002동 1302호
TEL. 010-8558-9968
FAX. 0505-182-3366

1. 감정평가서 1 부첨      부 :

2. 청구서 1 부

성실감정평가사사무소 



수수료 청구서

과          목 금          액 비          고

문서번호 :

평 가 수 수 료 1,374,830 

(1,145,000+716,921,460 x 8/10,000)x
0.8배≒1,374,830
 

여      비 264,000 

물건조사비 20,000 

공부발급비 5,300 

기타  실비 11,000 

특 별 용 역 비 ― 

공  급  가  액 1,675,000  1,000원 미만 절사

부    가    세 167,500 

합          계 1,842,500 

기납부 착수금 ― 

정 산 청 구 액 1,842,500 

붙   임 :  감정평가서 1 부

토지조사비 ― 

청 구 내 역

( 전화: 010-8558-9968, FAX: 0505-182-3366 )

수    신 :

제    목 :  감정평가 의뢰에 대한 회신 및 수수료 납입통지

1.  2024.02.29   자 귀 제『 』 호로2024타경1120

의뢰하신『 』 에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5-4

대하여 붙임과 같이 평가하여 회보합니다.

2. 위  건에  대하여  감정평가  보수  기준에  의거  아래와  같이  평가수수료를

청구하오니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계 300,300 

※ 송 금 처 ※
 
남동농협 한화지점 : 3511247858603(예금주:이성현(성실감정평가사사무소))

실
 
 
 
 
비

 

SS2-240304-0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법보좌관 박인진 귀하

성실감정평가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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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 ✠✡☛ ✺☞✌
üô♦❢❣ ✉④⑥❀Ý➴✁ð�❽

✶✶◆✶✶✶☞◆✔◆✔✺✔✒
➮❐✜q✆ ❰P Ú❊ ✔✒
❆ ✄☎�ë ❈

❮❊þã ÿÙ ➼✁✂ ✄☎✆ ✝✞t ✠✡☛
✺☞✌

✓ üô♦❢õ✡ ✑◆◆❂❉✓Ô✶✓⑤ ✑◆◆❂❉✓Ô✶✓⑤ ➸❢öà➯ ➭✑◆◆➲◆◆◆➲◆◆◆✼
❍✔✺✑◆✑✏ õ✡÷ø ➸➬❣ ✉④⑥❀⑦⑧⑦⑩❶

➼✁✂ ✄☎✆ ✝✞t ✠✡☛ ✺☞✌
üô♦❢❣ ✉④⑥❀Ý➴✁ð�❽

✶✶◆✶✶✶☞◆✔◆✔✺✔✒
➮❐✜q✆ ❰P Ú❊ ✔✒
❆ ✄☎�ë ❈

❮❊þã ÿÙ ➼✁✂ ✄☎✆ ✝✞t ✠✡☛
✺☞✌

■ üô♦❢õ✡ ✑◆✶◆❉✓Ô✑✌⑤ ✑◆✶◆❉✓Ô✑✶⑤ ➸❢öà➯ ➭✶✔◆➲◆◆◆➲◆◆◆✼



❬➔�❪ ➼✁✂ ✄☎✆ ✝✞✟ ✠✡☛ ✺☞✌

✜✕✖✗ ✘✙✚✙✛✙✘✙✚✛✚✘✢✚✛✣✚✛✘✛✢✤✘✛✚✘✛✛✥✛✣✤✦✛✚✙✧★✩✦✢✚✚✦✦✙✘✘✘✙

❞❡✎✏ ñ ✁ ➚ ✻ ✷ ✸ ñ ✁ ✼ ✽ ❢☛❣ ✾ ✁✿❀❁

❍✔✑✑✑✓✏ õ✡÷ø ➸➬❣ ✉④⑥❀⑦⑧⑦⑩❶
➼✁✂ ✄☎✆ ✝✞✟ ✠✡☛ ✺☞✌

üô♦❢❣ ✉④⑥❀Ý➴✁ð�❽
✶✶◆✶✶✶☞◆✔◆✔✺✔✒

➮❐✜q✆ ❰P Ú❊ ✔✒
❆ ✄☎�ë ❈

❮❊þã ÿÙ ➼✁✂ ✄☎✆ ✝✞t ✠✡☛
✺☞✌
ÿÙ ➮❐✜q✆ ②➮P ➻✂❊ ✶✶✌✺
➦Õ❋✄☎✆✝ ❍✑◆✌❊ ❍✓æ
❍✓◆✶✏

❂ üô♦❢õ✡ ✑◆✶✶❉✺Ô✶✶⑤ ✑◆✶✶❉✺Ô✶✶⑤ ➸❢öà➯ ➭✶➲✺✓◆➲◆◆◆➲◆◆◆✼
❍✑■❂✑❂✏ õ✡÷ø ➸➬❣ ✉④⑥❀⑦⑧⑦⑩❶

➼✁✂ ✄☎✆ ✝✞✟ ✠✡☛ ✺☞✌
üô♦❢❣ ✉④⑥❀➴✞�❽ ✶✶◆✶✶✶☞✑✔✓✺✔✑✶

➮❐✜q✆ ❰P ❧❄✟❱✑➧ ✒☞✶
❆ ✠❋◗�ë ❈

❮❊þã ÿÙ ➼✁✂ ✄☎✆ ✝✞t ✠✡☛
✺☞✌
ÿÙ ➮❐✜q✆ ②➮P ➻✂❊ ✶✶✌✺
➦Õ❋✄☎✆✝ ❍✑◆✌❊ ❍✓æ
❍✓◆✶✏

✒ ✑✎üô♦❢õ✡➲ ✑◆✶✶❉✺Ô✶✶⑤ ✑◆✶✶❉✺Ô✶✶⑤
✌✎üô♦❢õ✡➲ ❍✑■❂✑✒✏ ➘�
✺✎üô♦❢õ✡➲
✓✎üô♦❢õ✡➲
■✎üô♦❢õ✡
ñ✁➹➀

✶◆ ❂✎üô♦❢õ✡ñ ✑◆✶✌❉✌Ô✑❂⑤ ✑◆✶✌❉✌Ô✑❂⑤
✁➹➀ ❍✔✔✌✑■✏ ➘�

✶✶ üô♦❢õ✡ ✑◆✶✌❉✌Ô✑❂⑤ ✑◆✶✌❉✌Ô✑❂⑤ ➸❢öà➯ ➭✶➲✔✌✌➲◆◆◆➲◆◆◆✼
❍✔✔✌✒✑✏ õ✡÷ø ➸➬❣ ✉④⑥❀⑦⑧⑦⑩❶

➼✁✂ ✄☎✆ ✝✞✟ ✄☎❄❱✑✌✓✑✎➦
✶✌✶

üô♦❢❣ ❰➀✁ç�❽ ✶✶◆✶✔✺☞◆◆◆◆✒◆✔
➮❐✜q✆ ❰P s�❱✑➧ ✺◆
❆ ✄☎❋➶�ë ❈

❮❊þã ÿÙ ➼✁✂ ✄☎✆ ✝✞t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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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ä✡☛➋ ☞✌✍ ↕✎➣ ✏✑✒✓✔ ✕✖✗➥ ✯ ✵✘✒✓ ✙✚ ✛✢➏ ✔✢✚✣✵✘✒✓ ✙✤✥☛➋ ✕✖✗➥
✯ ➑✦❿✚ ✧★ ✩✚ ✪✫☛➋ ✬➑ ➟➠✗➥

❞❡✎✏ ñ ✁ ➚ ✻ ✷ ✸ ñ ✁ ✼ ✽ ❢☛❣ ✾ ✁✿❀❁

❮Õ ✾ ⑧ç✹➶ ô♦● ❍✓♣ ➚♣
❍✑◆✶✌☞✶✒✌✏

✶✶☞✶ ✶✶✎üô♦❢❮❊þ ❮❊þã ÿÙ ➼✁✂ ✄☎✆ ✝✞t ✠✡☛
ã❚➼ ✺☞✌ ❍✶✏

ÿÙ ➼✁✂ ✄☎✆ ✝✞t ✠✡☛
✺☞✌ ❍✑✏

ÿÙ♥t❱ ✽▲▼
✑◆✶✌❉✺Ô■⑤ ⑨✁

☞☞ ❖ ▲ ▼ Ö ☞☞

✭tñ✁➀ ✽➳�➵●✼ ⑨➳�✼ ✄☎ñ✁➀ ✴ ✠❽ñ✁➀ ●✼❽✡➷ ñ✁✡ã❰ú✭☛➀
✸✸✮ ✶➲◆◆◆✼ ➺✸Ð

❖ å❘➮✰ ñ✁✁♣❏ ✱â✃ ✲✳✶✷s å❘è✸Ú✹
➮✁ ✑◆✑✌❉ ✔Ô ✌⑤

➉✺✻✼✽ ✾✿✼❀❁❂❃❄❅ ❆❇❈❉❊❋❃

❷❸❹❺ ✜❻❼ ❾❿ ➁➂➃ ➄➅➆➇ ➈➉➊➋ ➌❸➁➍➎➏ Ð❿
➇ ➐➑➁➒ ➇ ➓→ ➌❸➣ ✜✕↔↕❹ ✣➙➛➜➝ ✦➞Ð →➁➒ ➟➠

➡➢➤➥



à�✁✂ ✶✄☎☎✆✶✝✝✞✆✶✟✞✠✝☎

❬➔✡❪ ➼☛☞ ✌✍✎ ✏✑✒ ✓✔✕ ✠✆☎ ✖ ✄☎☎✷✗

ñ☛✘✙✚ ✭ü✛✮ñ✜✁✂ ❭✢✡✣ ü ✤ ✥✦✁✂

ü✧★✩✪✫✪ ✶✄☎☎✶✶✆✬✬☎✞✬✟✷ è✯✤� ➼☛☞ ✌✍✎ ✏✑✒ ✌✍✖✰✄☎✞✄✁❼ ✶☎✶ ✄

⑤✱ ✭✤�➀✮

✥✦✁✂ ñ☛✲✳ ✴✵✔✸ ü✹ñ☛✩✺ ✖✻✤�➀

✝ ❯✼ ✄✬✄✶❉✷Ô✄✞✽ ✾✕➀ ✿ ü✧★✩✪

❀✷✟❁✠✬✂ ✫✪⑤✱

✶✬ ❯✼ ✄✬✄✟❉✞Ô✶✽ ✾✕➀ ✌✍✎ ü✧★✩✪

❀☎✬✶✶☎✂ ✫✪⑤✱

✶✶ ❂❯✼ ✄✬✄✟❉❁Ô✄✬✽ ➢❃❄❅ ❄✟✬❆✟✄✞❆✟☎✶ Ð ü✧★✩✪

❀✠✟✠✶✬✂ ❇✾➀ ❈❊❋ ✫✪⑤✱

✶✄ ❂❯✼ ✄✬✄✟❉✶✶Ô✄✽ ➢❃❄❅ ❄☎✄❆✄✷✠❆✶✝❁ Ð ü✧★✩✪

❀✷✬❁☎✬✂ ❇✾➀ �●✵ ✫✪⑤✱

✶✟ ❂❯✼ ✄✬✄☎❉✶Ô✟✶✽ ➢❃❄❅ ❄✞❆✝❁✬❆✬✬✬ Ð ü✧★✩✪

❀❁✟✝✠✂ ❇✾➀ ➼☛❍■✸❏❑è ✫✪⑤✱

✶☎ ▲❀➼▼◆✎❖✔ ✄✬✄☎❉✄Ô✄✷✽ ❇✾➀ ❈❊❋P ✶✘ ü✧★✩✪

❀✶✠✠✠☎✂ ✫✪⑤✱

✥✦✁✂ ñ☛✲✳ ✴✵✔✸ ü✹ñ☛✩✺ ✖✻✤�➀

✶✶ ◗❘❙✾❚✔ ✄✬✶☎❉☎Ô✄✷✽ ❇✾❭à❅ ❄✶❆✟☎☎❆✬✬✬❆✬✬✬Ð 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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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➂q❥r❝ ❸➙➊♠ ➛t ➆➇ ➜➙❺➝❝➞⑥ ⑦⑧➟ ➠ ➡➌⑩②❞ ➤➙❧ ➥➦❵❛t ❡❢❵❛➧❸✐➨ ➙❺➊⑧❢

➩➫⑩②❞



1/2
고유번호 4157025029-10005-0004

토지소재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지 번 5-4 축 척 1:1200
토지 대장

도면번호 7 발급번호 202441570-00823-4228

장 번 호 2-1 처리시각 10시 41분 25초

비 고 발 급 자 인터넷민원

문서확인번호 : 1709-5166-5073-9352

토지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2024년 3월 4일

경기도 김포시장

토 지 표 시

지 목 면 적(㎡) 사 유

(08)

대

*3691* (21) 1988년 05월 28일

5-1번에서 분할

(08)

대

*2448* (20) 1989년 03월 27일

분할되어 본번에 -9를 부함

(08)

대

*2448* (50) 1998년 04월 01일

김포군에서 행정구역명칭변경

(08)

대

*2448* (51) 2004년 01월 01일

통진면 옹정리에서 행정관할구역변경

소 유 자

변 동 일 자 주 소

변 동 원 인 성명 또는 명칭 등 록 번 호

1987년 12월 31일 5-1

(04)주소변경 이규상 220111-1******

1988년 11월 09일 서울 성동구 자양동 220-32

(03)소유권이전 민병량 470510-1******

1989년 01월 14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21-4

(03)소유권이전 유영걸 300510-1******

1992년 04월 22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331 현대아파트 104-1302

(04)주소변경 유영걸 300510-1******

등 급 수 정
년 월 일

1987. 05. 01.
수정

1990. 01. 01.
수정

1991. 01. 01.
수정

1991. 06. 01.
수정

1992. 01. 01.
수정

1993. 01. 01.
수정

1994. 01. 01.
수정

1995. 01. 01.
수정

토 지 등 급
(기준수확량등급) 115 120 131 148 156 163 170 174

개별공시지가기준일 2017년 01월 01일 2018년 01월 01일 2019년 01월 01일 2020년 01월 01일 2021년 01월 01일 2022년 01월 01일 2023년 01월 01일 용도지역 등

개별공시지가(원/㎡) 345700 347800 342500 345700 360800 381500 362100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2/2
고유번호 4157025029-10005-0004

토지소재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지 번 5-4 축 척 1:1200
토지 대장

도면번호 7 발급번호 202441570-00823-4228

장 번 호 2-2 처리시각 10시 41분 25초

비 고 발 급 자 인터넷민원

문서확인번호 : 1709-5166-5073-9352

토지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2024년 3월 4일

경기도 김포시장

토 지 표 시

지 목 면 적(㎡) 사 유

--- 이하 여백 ---

소 유 자

변 동 일 자 주 소

변 동 원 인 성명 또는 명칭 등 록 번 호

1997년 07월 19일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39 샛별마을 409동 2302호

(03)소유권이전 신명철 580820-1******

2001년 03월 27일 5-4

(03)소유권이전 주식회사세광세라믹 124411-0******

2014년 04월 28일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2462번길 141

(04)주소변경 주식회사세광세라믹 124411-0******

--- 이하 여백 ---

등 급 수 정
년 월 일

토 지 등 급
(기준수확량등급)

개별공시지가기준일 용도지역 등

개별공시지가(원/㎡)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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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처리기간

1 일

신청인 성명 이성현
주소 0,

전화번호

신청토지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5-4 대 2,448.0

지역·

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형, 종합허가과 문의) [이하공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구역(해병2사단 관할 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협의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이하공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추가기재> 본증명은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있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지구등의편입
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이하공란]

확인도면

범례

축척 1/140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신청토지에 대한 수입증지 붙이는곳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24/ 03/ 04

경 기 도 김 포 시 장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성장관리권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대로2류(폭 30m~35m)

법정동

수 수 료

전자결제

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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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ㆍ지

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

역ㆍ지구ㆍ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

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

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 전에 해

당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합니다.

4. “확인도면”은 해당 필지에 지정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고, 측량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내용

을 그대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되며, 신청 토지에 대하여 제공된 행위제한

내용 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
지구등에

서의
행위제한

내용

※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만 기재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 과를 방문하여 토지이용과 관련한 계획을 별도

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서확인번호 : 1709-5167-1458-6120

지적도 등본
발급번호 202441570008234244 처리시각 10시 42분 29초 발 급 자 정부24

토지소재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지    번 5-4번지 축    척 등록:1/1200
출력:1/1200

지적도등본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이 도면등본으로는 지적측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4년 03월 04일

경 기 도   김 포 시 장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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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Ö×Ø ✏▼✏✌❊✶Ô✓✶⑤ ✏▼✏✌❊✶Ô✓✶⑤ ①♦ÙÚ Ù✒❵✑✔▼❵▼▼▼ ❅
✜✔✓✑✺✽ ❆Ü❁Þ❤❅ ß➾➪ ➼✁✇õö÷❀❯ ✶✓▼✶✏✏☞▼▼▼✏✔✺✌

⑨Ü❁❅ ✿❅✆ ì✝♦ Òø✈ ✶▼✔ ❵ ✏☞✓❱◆❧♣❢❵
✄☎✆❤❅♣ ➼✁ù➀✁úûü❁❅ýþP
Ö×Ø ◆✄☎❁ÿP
å✡◆✏▼✏✌æ❯✏
▼♥✔P

✔ ❮✜➼ä✕✆å✡ ✏▼✏✌❊✏Ô✏♥⑤ ✏▼✏✌❊✏Ô✏♥⑤ ß➾➪
✜✶✺✺✺✌✽ ❆Ü❁Þ❤❅ áâã ✒✒▼✌✶✺☞➶➶➶➶➶➶➶

⑨Ü❁❅♣ ✄☎✆ ✝✞➢ ✄☎➤✈✏✌✒✏✎➥ ✶✌✶
❮✜➼ä✕✆å ◆✠✡☛P
✡◆✏▼✏✌❇➼✶✶✏ ✍ì✿ ✺♥▼✺✶▼☞➶➶➶➶➶➶➶
▼P ⑨Ü✆ ③✡♦ íÜ✈✔✺✶✎➥ ✶✑❵ î❢

✌▼✔✽◆ï✡❢❵ ✇ò⑤óô❏P

✯ ❉ ➧ ✲ ✳ ➨➩➫ ➀�✷ ➫✁➭ ➯➲ ➳➵ ✻

➸➺✎✽ ñ ✁ ➻ ➽ ✾ ✿ ñ ✁ ❅ ❆ ➾☛➪ ❂ ✁❇❈❉

✶ ●ü❜➾✂✡ ✶✑✑✔❊✔Ô✏✓⑤ ✶✑✑✔❊✔Ô✏✏⑤ ß➾✄àÚ Ù✌♥▼❵▼▼▼❵▼▼▼❅
◆❖ ✑P ✜✏✌✑✏✔✽ ✂✡✩☎ ß➡➪ ✇q➔

➹➴✆ ➷❜♦ ➷❜❢ ✓✑ Û➬➮➱ ✌▼✑❢
✏✓▼✏✽

●ü❜➾➪ ✿❣ú✘❢❑üù✆Ï
✶✶▼✶✓♥☞▼▼▼▼▼✶✌

ë✜ ✝ô♦ ✇Ü❢ ✶✶☞✒
◆ ❚❈❢❁ÿ P

❲❢õö ❢✎❁ Ù❁

⑨❢❣ñ✁❤ ✜✶✔✔❑♣ ✒ ✜✶❉♣ ♠✡✐
♣❥❦ ✏▼▼▼❊ ▼✌Ô ✶✏⑤ ❖❣❧✁

✏ ●ü❜➾✂✡ ✏▼▼✶❊✺Ô✶▼⑤ ✏▼▼✶❊✺Ô✶▼⑤ ß➾✄àÚ Ù✓✒✌❵▼▼▼❵▼▼▼❅
✜✏✔✏✶✒✽ ✂✡✩☎ ß➡➪ ➠ÝÏ❈ÑÒÑÓÕ

✄☎✆ ✝✞✟ ✠✡☛ ✺☞✌



❬t�❪ ➼✁✂ ✄☎✆ ✝✞✟ ✠✡☛ ✺☞✌ ✜✶✽

✕✖✗✘ ✙✚✛✚✢✚✙✚✛✢✛✙✣✛✢✤✛✢✙✢✣✥✙✢✛✙✢✦✧✢✤✣✚✢★✤✩✪✫✛✛✬✛✚✭✮✙✙✙✚

➸➺✎✽ ñ ✁ ➻ ➽ ✾ ✿ ñ ✁ ❅ ❆ ➾☛➪ ❂ ✁❇❈❉

●ü❜➾➪ ➠ÝÏ❈ò✞✟❽ ✶✶▼✶✶✶☞▼✓▼✓✺✓✑
ë✜ ù♦ î❢ ✓✑
◆ ✄☎❁ÿ P

❲❢õö Ù❁ ➼✁✂ ✄☎✆ ✝✞✟ ✠✡☛
✺☞✌

✓ ✶✎●ü❜➾✂✡ñ ✏▼▼✶❊✺Ô✶✶⑤ ✏▼▼✶❊✺Ô✶✶⑤
✁✵➀ ✜✏✔✌✶✔✽ t❁

✌ ●ü❜➾✂✡ ✏▼▼✒❊✺Ô✶♥⑤ ✏▼▼✒❊✺Ô✶♥⑤ ß➾✄àÚ Ù✓▼▼❵▼▼▼❵▼▼▼❅
✜✏✒✔✓✏✽ ✂✡✩☎ ß➡➪ ➠ÝÏ❈ÑÒÑÓÕ

✄☎✆ ✝✞✟ ✠✡☛ ✺☞✌
●ü❜➾➪ ➠ÝÏ❈òç✠ð✟❽

✶✶▼✶✶✶☞▼✓▼✓✺✓✑
ë✜ ù♦ î❢ ✓✑
◆ ✄☎❁ÿ P

❲❢õö Ù❁ ➼✁✂ ✄☎✆ ✝✞➢ ✠✡☛
✺☞✌

✺ ●ü❜➾✂✡ ✏▼▼♥❊✺Ô✑⑤ ✏▼▼♥❊✺Ô✑⑤ ß➾✄àÚ Ù✏▼▼❵▼▼▼❵▼▼▼❅
✜✏✔✏✔✌✽ ✂✡✩☎ ß➡➪ ➠ÝÏ❈ÑÒÑÓÕ

➼✁✂ ✄☎✆ ✝✞✟ ✠✡☛ ✺☞✌
●ü❜➾➪ ➠ÝÏ❈òç✠ð✟❽

✶✶▼✶✶✶☞▼✓▼✓✺✓✑
ë✜✡➬✆ ù♦ î❢ ✓✑
◆ ✄☎❁ÿ P

❲❢õö Ù❁ ➼✁✂ ✄☎✆ ✝✞➢ ✠✡☛
✺☞✌

✒ ●ü❜➾✂✡ ✏▼▼♥❊✒Ô✶✒⑤ ✏▼▼♥❊✒Ô✶✒⑤ ß➾✄àÚ Ù✏▼▼❵▼▼▼❵▼▼▼❅
✜✓✺✏▼✏✽ ✂✡✩☎ ß➡➪ ➠ÝÏ❈ÑÒÑÓÕ

➼✁✂ ✄☎✆ ✝✞✟ ✠✡☛ ✺☞✌
●ü❜➾➪ ➠ÝÏ❈òç✠ð✟❽

✶✶▼✶✶✶☞▼✓▼✓✺✓✑
ë✜✡➬✆ ù♦ î❢ ✓✑
◆ ✄☎❁ÿ P

❲❢õö Ù❁ ➼✁✂ ✄☎✆ ✝✞➢ ✠✡☛
✺☞✌

✔ ●ü❜➾✂✡ ✏▼✶▼❊✒Ô✏✌⑤ ✏▼✶▼❊✒Ô✏✶⑤ ß➾✄àÚ Ù✶✓▼❵▼▼▼❵▼▼▼❅
✜✓✏✏✏✒✽ ✂✡✩☎ ß➡➪ ➠ÝÏ❈ÑÒÑÓÕ

➼✁✂ ✄☎✆ ✝✞➢ ✠✡☛ ✺☞✌
●ü❜➾➪ ➠ÝÏ❈òç✠ð✟❽



❬t�❪ ➼✁✂ ✄☎✆ ✝✞✟ ✠✡☛ ✺☞✌ ✜✶✽

✕✖✗✘ ✙✚✛✚✢✚✙✚✛✢✛✙✣✛✢✤✛✢✙✢✣✥✙✢✛✙✢✦✧✢✤✣✚✢★✤✩✪✫★✛✬✛✚✭✮✙✙✙✚

➸➺✎✽ ñ ✁ ➻ ➽ ✾ ✿ ñ ✁ ❅ ❆ ➾☛➪ ❂ ✁❇❈❉

✶✶▼✶✶✶☞▼✓▼✓✺✓✑
ë✜✡➬✆ ù♦ î❢ ✓✑
◆ ✄☎❁ÿ P

❲❢õö Ù❁ ➼✁✂ ✄☎✆ ✝✞➢ ✠✡☛
✺☞✌
t� ë✜✡➬✆ ❮ë♦ ☛☞❢ ✶✶✌✺
➦▲❣✌✍✎❩ ✜✏▼✌❢ ✜✒❱
✜✒▼✶✽

♥ ●ü❜➾✂✡ ✏▼✶✶❊✺Ô✶✶⑤ ✏▼✶✶❊✺Ô✶✶⑤ ß➾✄àÚ Ù✶❵✺✒▼❵▼▼▼❵▼▼▼❅
✜✏✔♥✏♥✽ ✂✡✩☎ ß➡➪ ➠ÝÏ❈ÑÒÑÓÕ

➼✁✂ ✄☎✆ ✝✞➢ ✠✡☛ ✺☞✌
●ü❜➾➪ ➠ÝÏ❈ç✏✟❽ ✶✶▼✶✶✶☞✏✓✒✺✓✏✶

ë✜✡➬✆ ù♦ ➴➤✑✈✏Ö ✑☞✶
◆ ✒❣❄❁ÿ P

❲❢õö Ù❁ ➼✁✂ ✄☎✆ ✝✞➢ ✠✡☛
✺☞✌
t� ë✜✡➬✆ ❮ë♦ ☛☞❢ ✶✶✌✺
➦▲❣✌✍✎❩ ✜✏▼✌❢ ✜✒❱
✜✒▼✶✽

✑ ✏✎●ü❜➾✂✡❵ ✏▼✶✶❊✺Ô✶✶⑤ ✏▼✶✶❊✺Ô✶✶⑤
✌✎●ü❜➾✂✡❵ ✜✏✔♥✏✑✽ t❁
✺✎●ü❜➾✂✡❵
✒✎●ü❜➾✂✡❵
✔✎●ü❜➾✂✡
ñ✁✵➀

✶▼ ♥✎●ü❜➾✂✡ñ ✏▼✶✌❊✌Ô✏♥⑤ ✏▼✶✌❊✌Ô✏♥⑤
✁✵➀ ✜✓✓✌✏✔✽ t❁

✶✶ ●ü❜➾✂✡ ✏▼✶✌❊✌Ô✏♥⑤ ✏▼✶✌❊✌Ô✏♥⑤ ß➾✄àÚ Ù✶❵✓✌✌❵▼▼▼❵▼▼▼❅
✜✓✓✌✑✏✽ ✂✡✩☎ ß➡➪ ➠ÝÏ❈ÑÒÑÓÕ

➼✁✂ ✄☎✆ ✝✞➢ ✄☎➤✈✏✌✒✏✎➥
✶✌✶

●ü❜➾➪ ù➀✁ú✟❽ ✶✶▼✶✓✺☞▼▼▼▼✑▼✓
ë✜✡➬✆ ù♦ ➱❁✈✏Ö ✺▼
◆ ✄☎❣❯❁ÿ P

❲❢õö Ù❁ ➼✁✂ ✄☎✆ ✝✞➢ ✠✡☛
✺☞✌

❲▲ ❂ Òú❀❯ ü❜❤ ✜✒❑ ➻♣
✜✏▼✶✌☞✶✑✌✽



❬t�❪ ➼✁✂ ✄☎✆ ✝✞✟ ✠✡☛ ✺☞✌ ✜✶✽

✕✖✗✘ ✙✚✛✚✢✚✙✚✛✢✛✙✣✛✢✤✛✢✙✢✣✥✙✢✛✙✢✦✧✢✤✣✚✢★✤✩✪✫✥✛✬✛✚✭✮✙✙✙✚

✯ ä✓✔➆ ✖✗✙ ➒✚➐ ✛✢✣✤✥ ✦✧★➟ ✯ ✪✫✣✤ ✬✭ ✮✰➊ ✥✰✭✱✪✫✣✤ ✬✲✳✔➆ ✦✧★➟
✯ ➑✴❹✭ ✶✷ ✸✭ ✹✺✔➆ ✻➌ ➙➛★➟

➸➺✎✽ ñ ✁ ➻ ➽ ✾ ✿ ñ ✁ ❅ ❆ ➾☛➪ ❂ ✁❇❈❉

✶✶☞✶ ❲❢õö t� ➼✁✂ ✄☎✆ ✝✞✟ ✠✡☛
✺☞✌ ✜✏✽

✇①②③✈ ❆❥❦
✏▼✶✌❊✺Ô✔⑤ ⑨✁

☞☞ ❧ ❥ ❦ á ☞☞

✼✽ñ✁➀ ❆Ü❁Þ❤❅ ⑨Ü❁❅ ✄☎ñ✁➀ ✾ ✒❽ñ✁➀ ❤❅❽✡ê ñ✁✡öù✆✼☛➀
✿✿✿ ✶❵▼▼▼❅ ì✿Ð

❧ ÷që❀ ñ✁✁♣♣ ❃õé ❁❂❃❄➱ ÷qü❅î❳
ë✁ ✏▼✏✌❊ ✓Ô ✌⑤

➉❆❇❈❊ ❋●❈❍■❏❑▲▼ ◆❖P◗❘❙❑

⑥⑦⑧⑩ ✕❶❷ ❸❹ ❺❻❼ ❾❿➁➂ ➃➄➅➆ ➇⑦❺➈➉➊ Ð❹
➂ ➋➌❺➍ ➂ ➎➏ ➇⑦➐ ✕✖➑➒⑧ ✤➓→➣↔ ★↕Ð ➏❺➍ ➙➛

➜➝➞➟



à�✁✂ ✶✄☎☎✆✶✝✝✞✆✶✟✝✄☎✠

❬t✡❪ ➼☛☞ ✌✍✎ ✏✑✒ ✓✔✕ ✺✆☎ ✜✶✂

ñ☛✖✗✘ ✭ü✙✮ñ✚✁✂ ❭✛✢✣ ü ✤ ✥✦✁✂

ü✧★✩✪✫✪ ✶✄☎☎✶✶✆✬✬☎✞✬✟✯ è✰✤� ➼☛☞ ✌✍✎ ✏✑✱ ✌✍✲✳✄☎✞✄✁❼ ✶☎✶ ✄

⑤✴ ✭✤�➀✮

✥✦✁✂ ñ☛✵✷ ✸✹✔✻ ü✼ñ☛✩✽ ✲✾✤�➀

✟ ✿❀❁ ✄✬✄✟❉✠Ô✄✬❂ ➢❃❄❅ ❄✟✬❆✟✄✞❆✟☎✶ Ð ü✧★✩✪

✜✺✟✺✶✬✂ ❇❈➀ ❊❋● ✫✪⑤✴

☎ ❀❁ ✄✬✄✟❉✝Ô✶✟❂ ❈✕➀ ❍ ü✧★✩✪

✜✞✝☎✟✄✂ ✫✪⑤✴

✺ ✿❀❁ ✄✬✄✟❉✶✶Ô✄❂ ➢❃❄❅ ❄☎✄❆✄✯✺❆✶✝✠ Ð ü✧★✩✪

✜✯✬✠☎✬✂ ❇❈➀ �■✹ ✫✪⑤✴

✞ ✿❀❁ ✄✬✄☎❉✶Ô✟✶❂ ➢❃❄❅ ❄✞❆✝✠✬❆✬✬✬ Ð ü✧★✩✪

✜✠✟✝✺✂ ❇❈➀ ➼☛❏❑✻▲▼è ✫✪⑤✴

✠ ◆✜➼❖P✎◗✔ ✄✬✄☎❉✄Ô✄✯❂ ❇❈➀ ❊❋●❘ ✶✖ ü✧★✩✪

✜✶✺✺✺☎✂ ✫✪⑤✴

✥✦✁✂ ñ☛✵✷ ✸✹✔✻ ü✼ñ☛✩✽ ✲✾✤�➀

✶✶ ❙❚❯❈❱✔ ✄✬✶☎❉☎Ô✄✯❂ ❇❈❭à❅ ❄✶❆✟☎☎❆✬✬✬❆✬✬✬Ð ü✧★✩✪

✜✟✟☎✝✄✂ ❙❚❯❈➀ ❲✤☛❳❨❩ ✫✪⑤✴

❫ ❴ ❵ ❛ ❜ ❝

❞❡ ❢❣❣❤✐❥ ❦❧♠ ♥♦♣ ❞q r❦s ✉✈ ✇❦s ①②♣ ❞③④ ⑥⑦⑧ ⑨⑩❶❷④❡

③❡ ❸❹♥♦✈ ❢❣❺❻❽❾ ❞q ❸❹♥♦❾❿➁ ➂➃ ❾➄❻ ⑥➅➆➇✐ ♥♦♣ ❞q ➈➉ ➊ ♥♦♣ ❶➋➌➍➎❷④❡

④❡ ♥♦❾ ➚♦➏➐ ✇⑩➑ ➈➉➒ ➓➔❻ ♥♦♣ ➚♦➌→ ✇⑩♠ ➣↔❷④❡

↕❡ ➙➄r❦s❞ ❺➛➌♥ ➜✈ ➈➉ ➝➛❽➞❞➟⑧ ⑨⑩➠ ➡ ➤➎❷④❡ ➥➛♠ ➦➧❛❜✈ ❢❣❛❜➨❺❥➩ ➛❽➌⑩❣

➫➭❷④❡



❬t�❪ ➼✁✂ ✄☎✆ ✝✞✟ ✠✡☛ ✺☞✌ ✜✷✽

à✍✎✽ ✶✷✌✌☞✷✏✶✌☞✏✏✑✶✌✺

✒✓✔✕ ✖✗✘✗✙✗✖✗✘✙✘✗✙✘✙✚✘✙✖✙✖✘✙✙✘✖✛✢✣✙✙✚✖✙✤✚✥✦✧✖✘✤✘✤★✩✖✖✖✗

✪ ❭ ✫ ✬ ✭ ✮ ✯✰✱ ✲✳ ✴

✵✆✎✽ ✸ ✹ ➀✻✼✎ ✾ t�✎✽ t � ✿ ❀ ñ✁❁❂ ✾ ✁❃❄❅

✶ ✷✏✶✌❉✺Ô❆⑤ ➼✁✂ ✄☎✆ ✝✞✟ ➔❇❈❊☛❋● ✾ ❍■❏❑▲ ❂▼◆ ➼✁✂
✠✡☛ ✺☞✌ ✜✷✽ ➼❖➔P● ◗❘❙✼❚ ✄☎✆ ✝✞✟ ✠✡☛

✷❯ ❱❲ ✾ ❄❳❨ ✾ ✺☞✌Ð❩ ❫✁
➘❴❵✼✆❛
✶❯ ✌❜✶❝✌❞
✷❯ ✷❜✺❝✑✌❞

✷ ➼✁✂ ✄☎✆ ✝✞✟ ➔❇❈❊☛❋● ✾ ✂▲❡❢➀
✠✡☛ ✺☞✌ ✜✷✽ ➼❖➔P● ◗❘❙✼❚ ✷✏✷✷❉❜Ô✷✑⑤ ñ✁
❬✂▲❡❢➀❪ ✷❯ ❱❲ ✾ ❄❳❨ ✾
➼✁✂ ✄☎✆ ✝✞❣ ➘❴❵✼✆❛
✄☎❤▲✷✌✐✷✎❼ ✶✌✶ ✶❯ ✌❜✶❝✌❞

✷❯ ✷❜✺❝✑✌❞

✪ ❥ ❦ ✭ ✮ ❧♠♥♦ ♣q rs ✴

✉✈✎✽ ñ ✁ ✇ ① ✸ ✹ ñ ✁ ❁ ❂ ②☛③ ✾ ✁❃❄❅

✶ ➀✍②❫④ ✷✏✏✶❉✑Ô✷❆⑤ ✷✏✏✶❉✷Ô✶⑤ ➀✍③ ❢⑥⑦❄⑧⑨⑧❘⑩ ✶✷✌✌✶✶☞✏✏✌✐✏✑❶
❷④ ✷❸ ✜✶✌✑✐❶✽ ää ➼✁✂ ✄☎✆ ✝✞❣ ✄☎❤▲✷✌✐✷✎❼

✶✌✶

❍■❏❑▲ ❂▼◆ ✉✈ ✜✶✎ ñ✁❹ ➼✁✂
✄☎✆ ✝✞✟ ✠✡☛ ✺☞✌Ð❩ ❫✁
✸✹ ✷✏✶✌❉✺Ô❆⑤

✜✑✺❜❜❆✽

✷ ❺❻❽ ✷✏✷✑❉❆Ô✷✏⑤ ✷✏✷✑❉❆Ô✷✏⑤ ■➢❾❿ ❾✑✏➁✑✷✐➁✑✌✶ ❁
✜✺✑✺✶✏✽ ❂➂✼➃➄❁ ➅②③ ➆➇➈ ✐✐✏✌✶✺☞➉➉➉➉➉➉➉

➊➂✼❁➋ ✄☎✆ ✝✞❣ ✄☎❤▲✷✌✐✷✎❼ ✶✌✶
❺❻❽ ❷✠✡☛❸
➦✡❷✷✏✷✑➌➍✌
✺✏❸

➎➏➐➑ ✒➒➓ →➣ ↔↕➙ ➛➜➝➞ ➟➠➡➤ ➥➏↔➧➨➩ ➫➣
➞ ➭➯↔➲ ➞ ➳➵ ➥➏➸ ✒✓➺➻➐ ✚➽➾➚➪ ✤➶➫ ➵↔➲ ➹➴

➷➬➮➱



❬t�❪ ➼✁✂ ✄☎✆ ✝✞✟ ✠✡☛ ✺☞✌ ✜✷✽

✒✓✔✕ ✖✗✘✗✙✗✖✗✘✙✘✗✙✘✙✚✘✙✖✙✖✘✙✙✘✖✛✢✣✙✙✚✖✙✤✚✥✦✧✗✘✤✘✤★✩✖✖✖✗

✉✈✎✽ ñ ✁ ✇ ① ✸ ✹ ñ ✁ ❁ ❂ ②☛③ ✾ ✁❃❄❅

✑ ❻❽ ✷✏✷✑❉❜Ô✶✑⑤ ✷✏✷✑❉❜Ô✶✑⑤ ②☛③ ✃
✜✐❜✌✑✷✽ ❻❽❷Õ⑧❐☞ð ❒❮■ ✄☎⑧❳❩❲

✶✏✑✺✌❜❸

✌ ❺❻❽ ✷✏✷✑❉✶✶Ô✷⑤ ✷✏✷✑❉✶✶Ô✷⑤ ■➢❾❿ ❾✌✷➁✷❶✺➁✶❜❆ ❁
✜❶✏❆✌✏✽ ❂➂✼➃➄❁ ➅②③ ✍❰✹ ✺❶✏✺✶✏☞➉➉➉➉➉➉➉

➊➂✼❁➋ ➊➂✆ Ï➂▲❆✺✶✎❼ ✶❜➁ ÑÒ ✌✏❆✽
❺❻❽ ❷Ó✡Ò➁ ❍Ö⑤×Ø❋❸
➦✡❷✷✏✷✑➌➍❆
✌✷❸

✺ ❺❻❽ ✷✏✷✌❉✶Ô✑✶⑤ ✷✏✷✌❉✶Ô✑✶⑤ ■➢❾❿ ❾✐➁❜❆✏➁✏✏✏ ❁
✜❆✑❜✺✽ ❂➂✼➃➄❁ ➅②③ ➼✁❍ÙÚÛ✻➍ ✶✑✏✶✷✷☞✏✏✏✷❆✺✌

➊➂✼❁ ✹❁✆ ❰✝➢ ⑨Ü▲ ✶✏❆ ➁ ✷☞✑❯❷❫➋Ò➁
✄☎✆➄❁➋ ➼✁Ý➀✁Þßá✼❁âã❸
❺❻❽ ❷✄☎✼å❸
➦✡❷✷✏✷✌➌➍✷
✏❶❆❸

✐ æ✜➼äç✆➦✡ ✷✏✷✌❉✷Ô✷❶⑤ ✷✏✷✌❉✷Ô✷❶⑤ ➅②③
✜✶✺✺✺✌✽ ❂➂✼➃➄❁ ➆➇➈ ✐✐✏✌✶✺☞➉➉➉➉➉➉➉

➊➂✼❁➋ ✄☎✆ ✝✞❣ ✄☎❤▲✷✌✐✷✎❼ ✶✌✶
æ✜➼äç✆➦ ❷✠✡☛❸
✡❷✷✏✷✌❃➼✶✶✷ ✍❰✹ ✺❶✏✺✶✏☞➉➉➉➉➉➉➉
✏❸ ➊➂✆ ❑✡➢ Ï➂▲❆✺✶✎❼ ✶❜➁ ÑÒ

✌✏❆✽❷Ó✡Ò➁ ❍Ö⑤×Ø❋❸

✪ è ❦ ✭ ✮ ❧♠♥ éê✱ ♥ë♦ ♣q rs ✴

✉✈✎✽ ñ ✁ ✇ ① ✸ ✹ ñ ✁ ❁ ❂ ②☛③ ✾ ✁❃❄❅

✶ ❇üì②❛✡ ✷✏✶✌❉✌Ô✷❶⑤ ✷✏✶✌❉✌Ô✷❶⑤ ➅②íà❿ ❾✶➁✑✌✌➁✏✏✏➁✏✏✏❁
❷④ ✶✶❸ ✜✑✑✌❜✷✽ ❛✡îï ➅❳③ ❢⑥⑦❄⑧⑨⑧❘⑩

➼✁✂ ✄☎✆ ✝✞❣ ✄☎❤▲✷✌✐✷✎❼
✶✌✶

❇üì②③ Ý➀✁Þòó ✶✶✏✶✑✺☞✏✏✏✏❜✏✑
❩ôõö✆ Ý➢ ÷✼▲✷❺ ✺✏
❷ ✄☎ø➍✼å ❸

❱ÒùÚ ú✼ ➼✁✂ ✄☎✆ ✝✞❣ ✠✡☛
✺☞✌

❱❲ ✾ ⑨Þ✻➍ üì➄ ✜✐● ✇û
✜✷✏✶✌☞✶❜✌✽



❬t�❪ ➼✁✂ ✄☎✆ ✝✞✟ ✠✡☛ ✺☞✌ ✜✷✽

✒✓✔✕ ✖✗✘✗✙✗✖✗✘✙✘✗✙✘✙✚✘✙✖✙✖✘✙✙✘✖✛✢✣✙✙✚✖✙✤✚✥✦✧✚✘✤✘✤★✩✖✖✖✗

ý þÿä➤ �✁✂ ➻✄➸ ☎✆✝✞✟ ✠✡☛➱ ý ✵☞✝✞ ✌✍ ✎✏➩ ✟✏✍✘✵☞✝✞ ✌✑✙ä➤ ✠✡☛➱
ý ➑✒➣✍ ✓✔ ✕✍ ✖✗ä➤ ✚➯ ➹➴☛➱

✉✈✎✽ ñ ✁ ✇ ① ✸ ✹ ñ ✁ ❁ ❂ ②☛③ ✾ ✁❃❄❅

❍■❏❑▲ ❂▼◆ ✉✈ ✜✶✎ ñ✁❹ ➼✁✂
✄☎✆ ✝✞✟ ✠✡☛ ✺☞✌Ð❩ ❫✁
❱ÒùÚ t� ➼✁✂ ✄☎✆ ✝✞✟ ✠✡☛

✺☞✌ ✜✶✽
✸✹ ✷✏✶✌❉✺Ô❆⑤

✜✑✺❜❜❆✽

☞☞ ❫ ▼ ◆ ➆ ☞☞

✛✜ñ✁➀ ❂➂✼➃➄❁ ➊➂✼❁ ✄☎ñ✁➀ ✴ ✢óñ✁➀ ➄❁ó✡❒ ñ✁✡ÚÝ✣✛☛➀
✹✹✤ ✶➁✏✏✏❁ ❰✹Ð

❫ Û❡❩t ñ✁✁û➋ ✿Ù❐ ✥✦✧★÷ Û❡á✩Ñ❝
❩✁ ✷✏✷✌❉ ✑Ô ✌⑤

➉✪✫✬✭ ✮✯✬✰✱✲✳✶✷ ✸✹✺✻✼✽✳

➎➏➐➑ ✒➒➓ →➣ ↔↕➙ ➛➜➝➞ ➟➠➡➤ ➥➏↔➧➨➩ ➫➣
➞ ➭➯↔➲ ➞ ➳➵ ➥➏➸ ✒✓➺➻➐ ✚➽➾➚➪ ✤➶➫ ➵↔➲ ➹➴

➷➬➮➱



à�✁✂ ✶✄☎☎✆✄✝✶☎✆✝✝✞✶☎✟

❬t✠❪ ➼✡☛ ☞✌✍ ✎✏✑ ✒✓✔ ✟✆☎ ✜✄✂

ñ✡✕✖✗ ✭ü✘✮ñ✙✁✂ ❭✚✛✢ ü ✣ ✤✥✁✂

ü✦✧★✩✪✩ ✶✄☎☎✶✶✆✝✝☎✫✝✞✬ è✯✣� ➼✡☛ ☞✌✍ ✎✏✰ ☞✌✱✲✄☎✫✄✁❼ ✶☎✶ ✶

⑤✳ ✭✣�➀✮

✤✥✁✂ ñ✡✴✵ ✷✸✓✹ ü✺ñ✡★✻ ✱✼✣�➀

✄ ✽✾✿ ✄✝✄✞❉❀Ô✄✝❁ ➢❂❃❄ ❃✞✝❅✞✄✫❅✞☎✶ Ð ü✦✧★✩

✜✟✞✟✶✝✂ ❆❇➀ ❈❊❋ ✪✩⑤✳

✞ ✾✿ ✄✝✄✞❉●Ô✶✞❁ ❇✔➀ ❍ ü✦✧★✩

✜✫●☎✞✄✂ ✪✩⑤✳

☎ ✽✾✿ ✄✝✄✞❉✶✶Ô✄❁ ➢❂❃❄ ❃☎✄❅✄✬✟❅✶●❀ Ð ü✦✧★✩

✜✬✝❀☎✝✂ ❆❇➀ �■✸ ✪✩⑤✳

✟ ✽✾✿ ✄✝✄☎❉✶Ô✞✶❁ ➢❂❃❄ ❃✫❅●❀✝❅✝✝✝ Ð ü✦✧★✩

✜❀✞●✟✂ ❆❇➀ ➼✡❏❑✹▲▼è ✪✩⑤✳

✫ ◆✜➼❖P✍◗✓ ✄✝✄☎❉✄Ô✄✬❁ ❆❇➀ ❈❊❋❘ ✶✕ ü✦✧★✩

✜✶✟✟✟☎✂ ✪✩⑤✳

✤✥✁✂ ñ✡✴✵ ✷✸✓✹ ü✺ñ✡★✻ ✱✼✣�➀

✶ ❙❚❯❇❱✓ ✄✝✶☎❉☎Ô✄✬❁ ❆❇❭à❄ ❃✶❅✞☎☎❅✝✝✝❅✝✝✝Ð ü✦✧★✩

✭❲ ✶✶✮ ✜✞✞☎●✄✂ ❙❚❯❇➀ ❳✣✡❨❩❫ ✪✩⑤✳

❴ ❵ ❛ ❜ ❝ ❞

❡❢ ❣❤❤✐❥❦ ❧♠♥ ♦♣q ❡r s❧✉ ✈✇ ①❧✉ ②③q ❡④⑥ ⑦⑧⑨ ⑩❶❷❸⑥❢

④❢ ❹❺♦♣✇ ❣❤❻❽❾❿ ❡r ❹❺♦♣❿➁➂ ➃➄ ❿➅❽ ⑦➆➇➈❥ ♦♣q ❡r ➉➊ ➋ ♦♣q ❷➌➍➎➏❸⑥❢

⑥❢ ♦♣❿ ➚♣➐➑ ①❶➒ ➉➊➓ ➔→❽ ♦♣q ➚♣➍➣ ①❶♥ ↔↕❸⑥❢

➙❢ ➛➅s❧✉❡ ❻➜➍♦ ➝✇ ➉➊ ➞➜❾➟❡➠⑨ ⑩❶➡ ➤ ➥➏❸⑥❢ ➦➜♥ ➧➨❜❝✇ ❣❤❜❝➩❻❦➫ ➜❾➍❶❤

➭➯❸⑥❢



일반건축물대장(갑)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건물ID 2120042210011522  고유번호 4157025029-1-00050004  명칭  호수/가구수/세대수 0호/0가구/0세대

 대지위치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지번 5-4  도로명주소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2462번길 141

※대지면적 연면적 ※지역 ※지구 ※구역
2,448㎡ 1,278.14㎡ 관리지역

 건축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주구조  주용도  층수
491.4㎡ 491.4㎡ 철근콘크리트조 공장 지하: 층, 지상: 1층

 ※건폐율  ※용적률  높이  지붕  부속건축물
40.5% 52.21% 8.1m 경량인슈판넬

 ※조경면적  ※공개 공지ㆍ공간 면적  ※건축선 후퇴면적  ※건축선 후퇴거리
㎡ ㎡ ㎡ m

건축물 현황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주1 1층 철근콘크리트조 공장 491.4

- 이하여백 -

소유자 현황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변동일자

변동원인

주식회사세광세라믹

124411-0******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2462번길 141

2014.4.28.

등기명의인표시변경

                   - 이하여백 - 

이 등(초)본은 건축물대장의 원본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발급일: 2024년 03월 04일

담당자: 토지정보과

전  화:

김포시장

※ 표시 항목은 총괄표제부가 있는 경우에는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297mm X 210mm[백상지(80g/㎡)]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2쪽 중 제1쪽)

문서확인번호 : 1709-5172-2564-1745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대지위치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명칭  호수/가구수/세대수
0호/0가구/0세대

지번 지번 관련 주소

5-4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관련 주소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2462번길 141

구분 성명 또는 명칭 면허(등록)번호

건축주 유영걸 300510-1******

설계자
건축사사무소 유신건축

윤영재 

공사감리자
건축사사무소 유신건축

윤영재 
 ******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유영걸  ******

※주차장

구분

자주식

기계식

전기차

옥내

대

㎡

대

㎡

대

㎡

옥외

대

㎡

대

㎡

대

㎡

인근

대

㎡

대

㎡

대

㎡

면제

대

승강기

 승용
대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비상용
대

※급수설비(저수조)

구분 수량 및 총 용량

지상 대
㎡

지하 대

㎡

인허가 시기

허가일

1989.5.11.

착공일

사용승인일

1990.12.10.

※건축물 인증 현황

인증명 유효기간 성능
건축물 구조 현황 건축물 관리 현황

 내진설계 적용 여부

비적용

 내진능력

 특수구조 건축물

미해당

 지하수위

G.L m

기초형식: [ ] 지내력기초(    t/㎡)

[ ] 파일기초

구조설계해석법:[ ] 등가정적해석법

[ ] 동적해석법

관리계획 수립 여부

건축물 관리점검 현황

종류 점검유효기간

변동사항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그 밖의 기재사항

1990.12.10 준공제258호에의거등재

1998.4.1 1998.04.01 경기도 김포군 통진면 옹정리에서 행정구역명

칭 변경

2005.5.12 2005년도  건축물대장 정비사업에 의거 건축주주민번호(

2005.5.12 2005년도  건축물대장 정비사업에 의거 시공자주민번호(

가)이 ''에서 '300510-*******'(으)로 직권변경

가)이 ''에서 '300510-*******'(으)로 직권변경

2011.10.5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에 의거 (표제부(용적율 산정용

연면적:'0' -> '491.4')) 직권변경

                    - 이하여백 -                    

[본 증명은 간혹 전산오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과 다를 수 있으니 인

허가 등 시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

서를 통하여 지역.지구.구역의 편

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2쪽 중 제2쪽)

※ 표시 항목은 총괄표제부가 있는 경우에는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서확인번호 : 1709-5172-2564-1745



■ 건축물대장의 기재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의4서식] <개정 2023. 8. 1.>

일반건축물대장(을) 그 밖의 기재사항 (1쪽 중 제1쪽)

 건물ID
2120042210011522

 고유번호
4157025029-1-00050004

 명칭  호수/가구수/세대수
0호/0가구/0세대

 대지위치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지번 5-4  도로명주소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2462번길 141

그 밖의 기재사항 그 밖의 기재사항

니다.]

 - 이하여백 - 

297mm X 210mm[백상지(80g/㎡)]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확인번호 : 1709-5172-2564-1745



일반건축물대장(갑)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건물ID 2120042210011523  고유번호 4157025029-1-00050004  명칭  호수/가구수/세대수 0호/0가구/0세대

 대지위치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지번 5-4  도로명주소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2462번길 141

※대지면적 연면적 ※지역 ※지구 ※구역
2,448㎡ 1,278.14㎡ 산림보존지역

 건축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주구조  주용도  층수
491.4㎡ 786.74㎡ 철근콘크리트조, 경량철골조 공장및사무실, 후생복지시설 지하: 층, 지상: 2층

 ※건폐율  ※용적률  높이  지붕  부속건축물
40.5% 52.21% 8.1m 스라브

 ※조경면적  ※공개 공지ㆍ공간 면적  ※건축선 후퇴면적  ※건축선 후퇴거리
㎡ ㎡ ㎡ m

건축물 현황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주2 1층 철근콘크리트조 공장 450.45

주2 1층 경량철골조 사무실 40.95

주2 2층 경량철골조 식당 245.7

주2 2층 경량철골조 휴게실,기숙사 49.64

소유자 현황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변동일자

변동원인

주식회사세광세라믹

580820-1******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옹정리 5-4

2001.3.27.

소유권이전

                   - 이하여백 - 

이 등(초)본은 건축물대장의 원본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발급일: 2024년 03월 04일

담당자: 토지정보과

전  화:

김포시장

※ 표시 항목은 총괄표제부가 있는 경우에는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297mm X 210mm[백상지(80g/㎡)]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2쪽 중 제1쪽)

문서확인번호 : 1709-5173-1769-0240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대지위치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명칭  호수/가구수/세대수
0호/0가구/0세대

지번 지번 관련 주소

5-4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관련 주소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2462번길 141

구분 성명 또는 명칭 면허(등록)번호

건축주 유영걸 

설계자
건축사사무소 유신건축

윤영재 

공사감리자
건축사사무소 유신건축

윤영재 
 ******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유영걸  ******

※주차장

구분

자주식

기계식

전기차

옥내

대

㎡

대

㎡

대

㎡

옥외

대

㎡

대

㎡

대

㎡

인근

대

㎡

대

㎡

대

㎡

면제

대

승강기

 승용
대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비상용
대

※급수설비(저수조)

구분 수량 및 총 용량

지상 대
㎡

지하 대

㎡

인허가 시기

허가일

1989.5.11.

착공일

사용승인일

1990.12.10.

※건축물 인증 현황

인증명 유효기간 성능
건축물 구조 현황 건축물 관리 현황

 내진설계 적용 여부

비적용

 내진능력

 특수구조 건축물

미해당

 지하수위

G.L m

기초형식: [ ] 지내력기초(    t/㎡)

[ ] 파일기초

구조설계해석법:[ ] 등가정적해석법

[ ] 동적해석법

관리계획 수립 여부

건축물 관리점검 현황

종류 점검유효기간

변동사항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그 밖의 기재사항

1990.12.10 준공제258호에의거등재

1993.11.18 주택58551-4889호에의거 식당,기숙사 증축부분 등재

1994.3.25 통진58551-1222호에의거 휴게실 증축부분 등재

1998.4.1 1998.04.01 경기도 김포군 통진면 옹정리에서 행정구역명

칭 변경

2011.10.5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에 의거 (표제부(용적율 산정용

연면적:'0' -> '786.74')) 직권변경

                    - 이하여백 -                    

[본 증명은 간혹 전산오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과 다를 수 있으니 인

허가 등 시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

서를 통하여 지역.지구.구역의 편

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2쪽 중 제2쪽)

※ 표시 항목은 총괄표제부가 있는 경우에는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서확인번호 : 1709-5173-1769-0240



■ 건축물대장의 기재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의4서식] <개정 2023. 8. 1.>

일반건축물대장(을) 그 밖의 기재사항 (1쪽 중 제1쪽)

 건물ID
2120042210011523

 고유번호
4157025029-1-00050004

 명칭  호수/가구수/세대수
0호/0가구/0세대

 대지위치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지번 5-4  도로명주소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2462번길 141

그 밖의 기재사항 그 밖의 기재사항

니다.]

 - 이하여백 - 

297mm X 210mm[백상지(80g/㎡)]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확인번호 : 1709-5173-1769-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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